
사천시체육시설 리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10호  

제출연월일 : 2007. 1. 12.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  의 결주문

   사천시체육시설 리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  제 안이 유

   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운동장사용료를 비 잔디구장과 잔디구장을 

구분하여 인상조정하고, 실내수 장이용료를 경제성(유류 , 상수도요  인

상등)을 감안 실 으로 근하는 한편, 계방송료  상행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고 일부 불합리한 을 개선․보완하여

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 용

 가. 공설운동장 사용료 조정(안 제10조제2항 〔별표 1〕1. 용기본료)

  

시설별 사용구분
    행  개  정  안

기 본 평 일 휴  일 기 본 평 일 휴 일

잔디구장
체육경기 1회(일) 30,000원 35,000원

1회(3시
간이내) 55,000원 100,000원

체육이외 1회(일) 50,000원 60,000원 1회(3시
간이내

90,000원 150,000원

비 잔디

구   장

체육경기 1회(일) 30,000원 35,000원 1회(일) 35,000원 40,000원

체육이외 1회(일) 40,000원 50,000원 1회(일) 45,000원 55,000원



 나. 수 장 이용료 조정(안 제10조 제2항 〔별표1〕5. 수 장이용료)

 다. 계 방송료 신설(안 제10조2항 〔별표1〕 6. 계 방송료)

 

 라. 고물 는 상행 에 한 시설사용료 신설

    (안 제10조2항 〔별표1〕7. 고물 는 상행 에 한 시설사용료)

마. 법제처 법령제명 뛰어 쓰기 지침에 의거 제명 뛰어 쓰기

바. 정의규정 신설  삭제

   ○ “유아”라 함은 2세 이상 5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라는 규정 신설

      (안 제2조제10호)

   ○ 청소년 규정 삭제(안 제2조제13호)

   ○ 어른을 일반인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15호)

                 행 개  정  안
비 고

구 분 이용자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어 른 3,000원 2,500원 3,500원 3,000원

군경, 청소년 2,500원 2,000원 3,000원 2,500원

어린이, 노인 2,000원 1,500원 2,500원 2,000원

회 원

 어 른 50,000원 60,000원

군경, 청소년 40,000원 50,000원

어린이, 노인 30,000원 40,000원

종    별 기    요     액 비    고

텔 비  계 1일 20,000원

계 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계 〃 10,000원

녹화 는 녹음 〃 계방송료의 반액



사. 사용료 기간 구분(안 제10조제2항)

   ○ 하 계(3월～10월),  동 계(11월～2월)

아. 사용료 구분(안 제10조 제2항)

   ○ 수도  난방을 냉․난방으로 구분 한다.

4 .  주요 토의  과 제  :  없 음

5 .  참고  사항

 가. 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

 라. 기    타

  1) 신․구조문 비표 : 별첨

  2) 입법 고(2006. 11. 7 ～ 2006. 11. 27)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종     류 기     사용료 비      고

선  는 

고물의게시

게시면 1㎡당(월액)

  1등

  2등

8,000원

6,000원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2분의 1월로 한다.

○ 15일이상은 1월로 한다.

○ 1등  : 본부석 정면 주로 한다.

○ 2등  : 본부석 심으로 좌우 

           치로 한다

에드벌룬  

유사물 게양

에 의한 행

 1일 1개 3,000원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체육시설 리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천시체육시설 리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체육시설 리운  조례

제2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아”라 함은 2세이상 5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2호를 제13

호로 하되, 제13호는 삭제한다.

제2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4호를 제15호로 하되 “어른”을 “일반

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의 하계를ꡒ(3월～10월)ꡓ로 하며, 동계를ꡒ(11월～2월)ꡓ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수 장 이용료로 구분하고”를 “수 장 이용료, 계방송료,

고물 는 상행 에 한 시설사용료로 구분하고”로 한다.

제10조제2항 별표 1, 1. 용기본료와 4.부 시설사용료  5. 수 장이용료 

 일부를 조정한다.

제10조제2항 별표1, 6. 계방송료와 7. 고물 는 상행 에 한 시설사

용료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천시체육시설( 공 설운동 장 ․ 체육 ) 사용 료

1. 용기본료

      구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실내체육

조 기
체육경기 1회(일) 8,000 10,000

체육이외 1회(일) 15,000 25,000

주 간
체육경기 1회(일) 30,000 40,000

체육이외 1회(일) 60,000 100,000

야 간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30,000 40,000

공설운동장

(잔   디)
1일

체육경기 1회
(3시간내)

55,000 100,000 잔디구장사용

체육이외 1회
(3시간내)

90,000 150,000 잔디구장사용

공설운동장

(비 잔디)
1일

체육경기 1회(일) 35,000 40,000

체육이외 1회(일) 45,000 55,000

수 장

(실내)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주간 1일 8시간

․1시간 과 시 5%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

  료의 30%가산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2. 용사용료(실내체육  공설운동장 동시 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10일 이내 ․기본사용료×사용일수

10일 과 ․기본사용료×사용일수

20일 과 ․기본사용료×사용일수



3. 연습사용

시설별 구  분 기   사용료 비    고

실내체육
개인 1회2시간  300원 과 매시간당 사용료의1/2

단체 1회2시간 4,000원 과 매시간당 사용료의1/2

공설운동장 1회2시간 4,000원 과 매시간당 사용료의1/2

※단체연습 : 30명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 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4. 부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사   용    료 비    고

앰 시설 1일 10,000원
실내체육   공설운동장 

 수 장 동시 용

기  조명 ㎾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5. 수 장 이용료

구  분 이 용 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3,500 3,000

․이용시간 2시간

․단체 30인 이상

․회원권 매월기

군경, 학생 3,000 2,500

어린이, 노인 2,500 2,000

선수훈련

일반인 1,500

군경, 학생 1,000

어린이, 노인 5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경, 학생 50,000

어린이, 노인 40,000



6. 계 방송료

종  별 기  요   액 비    고

텔 비  계 1일 20,000원

계 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계 1일 10,000원

녹화 는 녹음 1일 계 방송료의 반액

7. 고물 는 상행 에 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사용료 비    고

선  는 고

물의 게시

게시면 1㎡당

(월액)

1등

2등

8,000원

6,000원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2분의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1등  : 본부석 정면 주로 한다

○ 2등  : 본부석 심으로 좌우 치로 

           한다.

에드벌룬  유사

물게양에 의한 행 1일 1개 3,000원



신 ․ 구 조문 비 표

    행 개  정  안
제명:사천시체육시설 리운 조례

제2조(정의)  (생 략)

  1.～ 9.(생략)

  10. (신설)

  11.“어린이”라함은 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미만의자를 말한다

  12.“학생”이라 함은 13세이이상 18세 이  

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   

학생을 말한다.

  13.“청소년”이라 함은 어린이와 어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14.“군인”이라 함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투경찰을 포함한다.

제명: 사천시 체육시설 리운  조례

 제2조(정의) ( 행과 같음)

  1.～9( 행과 같음)

  10.“유아”라 함은 2세이상5세이하의 자

를 말한다

 11.( 행과 같음)

  

 12.( 행과 같음)

 13.〈삭  제〉

 14.( 행과 같음)

  15.“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65세 이상의 자는 경

   로 상으로 한다.

 15“일반인”--------- 19세---------

  ------------------------------

  ---------

제9조(사용기간) ①생략

제10조(사용료) ①생략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연습사용료,부대시설사용

  료, 수영장이용료로 구분하고 별표1

  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주 간

야 간

05:00-08:00

08:00-19:00

19:00-23:00

06:00-09:00

09:00-18:00

18:00-23:00

제9조(사용기간) ①( 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 행과 같음)

  ②--------------------------------

  ----------------------------------

  ----수영장이용료,중계방송료,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로 --

  ----------------

구 분 하  계
(3월～10월)

동  계
(11월～2월)

조 기

주 간

야 간

05:00-08:00

08:00-19:00

19:00-23:00

06:00-09:00

09:00-18:00

18:00-23:00



신 ․ 구 조문 비 표

    행 개  정  안

〔별표 1〕의 1. 용기본료

시설별 시기 사용구분 기 본

사용료(원)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원 35,000원

체육이외 1회(일) 50,000원 60,000원

공설운동장
(비 잔디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원 35,000원

체육이외 1회(일) 40,000원 50,000원

〔별표 1〕의 1. 용기본료

시설별 시기 사용구분 기 본

사용료(원)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

간내) 55,000원 100,000원

체육이외
1회(3시

간내)
90,000원 150,000원

공설운동장
(비 잔디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35,000원 40,000원

체육이외 1회(일) 45,000원 55,000원



신 ․ 구 조문 비 표

    행 개  정  안

 〔별표 1〕의 4.부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사용료 비  고

앰  시설 1일 10,000원

실내체육   

공설운동장  

수 장 동시 용

기  조명 ㎾
기본료+

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수도  난방 1일
기본료+

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별표 1〕의 4. 부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사용료 비  고

앰 시설 1일 10,000원

실내체육   

공설운동장  

수 장 동시 용

기  조명 ㎾
기본료+

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

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신 ․ 구 조문 비 표

    행 개  정  안

 〔별표 1〕의 5. 수 장 이용료

구  분 이 용 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어  른 3,000 2,500

․이용시간2시간

․단체 30인이상

․회원권 매월기

군경,청소년 2,500 2,000

어린이,노인 2,000 1,500

선수훈련

어  른 1,500

군경,청소년 1,000

어린이,노인 500

회  원

어  른 50,000

군경,청소년 40,000

어린이,노인 30,000

 〔별표 1〕의 5. 수 장이용료

구  분 이 용 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3,500 3,000

․이용시간 2시간

․단체 30인이상

․회원권 매월기

군경, 학생 3,000 2,500

어린이, 노인 2,500 2,000

선수훈련

일반인 1,500

군경, 학생 1,000

어린이, 노인 5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경, 학생 50,000

어린이, 노인 40,000



신 ․ 구 조문 비 표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6. 계방송료

종  별 기  요   액 비    고

텔 비  계 1일 20,000원

계 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계 1일 10,000원

녹화 는 녹음 1일 계 방송료의 반액



신 ․ 구 조문 비 표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 7. 고물 는 상행 에 한 시설사용료

종    류 기    사용료 비    고

선 는 고물

의 게시

게 시 면 1 ㎡ 당

(월액)

1등

2등

8,000원

6,000원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1등  : 본부석 정면 주로 한다.

○ 2등  : 본부석 심으로 좌우 

          치로 한다.

에드벌룬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

1일 1개 3,000원




